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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전기 부식기의 가공액 청정 장치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 1 도는 농축액의 청정과 관련한 전기 부식기의 가공액을 청정하는 장치내 부분의 개략적인 부분도 ;

제 2 도는 제 1 도에 따른 장치에 사용되는 박막 빌터의 단면도 ; 그리고

제 3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 부식기의 가공액을 청정하는 장치의 개략도이다.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농축액 탱크로부터 농축액 유동이 공급되고 투과액 유동이 배출되어 나가는 필터를 가진, 전기 부식기의 
가공액을 청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;  상기 필터는 박막 필터(3)이며,  플리이스 필터(9)를 가진 처리 
용기(8)가 제공되어 이 처리 용기에 적어도 일부 농축액 유동이 공급되고 상기 플리이스 필터(9)로 청정
된 일부 유동이 처리 용기(8)로 부터 농축액 탱크(1)로 복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. 

청구항 2 

제 1항에 있어서, 상기 플리이스 필터는 플리이스 필터 백(9)으로 만들어지며, 이 안에 플리이스 필터의 
여과 작용을 강화하는 필터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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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항 3 

제 1항에 있어서, 상기 플리이스 필터는 플리이스 필터매트(9)로 만들어지며, 그 위에 플리이스 필터의 
여과 작용을 강화하는 필터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 

청구항 4 

제2 또는 3항에 있어서, 상기 처리 용기(8)는 농축액 탱크(1)윗쪽에 배열되며, 농축액은 상기 필터 덩어
리와 플리이스 필터(9)를 통해 떨어진 후 농축액 탱크(1)로 복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 

청구항 5 

제 4 항에 있어서, 상기 처리용기(8)는 농축액 탱크(1)까지 뻗은 유출부(10)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
장치.

청구항 6 

제 1 항 내지 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, 일부 농축액 유동이 처리용기(8)에 공급되어 펌프(2)에 의해 
농축액이 공급된 필터(3)로 부터 농축액 탱크(1)로 역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

청구항 7 

제 1 항 내지 제 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, 농축액이 펌프(2)에 의해 박막 필터벽(12)에 거의 접선 방
향으로 순환 형태로 박막 필터(3)에 공급되어서, 고상물 농도가 낮은 농축액을 상기 플리이스 필터를 거
쳐 상기 박막 필터 벽(12)을 횡방향으로 유동시킴으로써 박막 필터 벽(12)상에 과도하게 두꺼운 충돌이 
형성되지 않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

청구항 8 

제 1항 내지 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, 상기 처리용기(8)까지 뻗은 처리용기 라인(32)은 전기 부식공
정의 변수들의 함수로 개폐되는 부분 유동 밸브(7)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 

청구항 9 

제 8항에 있어서, 상기 부분 유동 밸브(7)는 박막필터(3)의 역류 중이나 박막필터(3)를 통한 농축액 유
동의 역전 뒤에 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. 

청구항 10 

제 1항에 내지 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, 상기 처리용기(8)는 와이어 바스켓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
치. 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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